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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

의안번호 23-124

제출년월일 : 2023. 09.  . 

제 출 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건  명

  ○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
2. 제안 이유

  ○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

    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3.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

 가. 정비사업 현황

  ○ 위   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-97번지 일대

  ○ 시행면적 : 29,972㎡ 

  ○ 용    도 : 공동주택(688세대, 공공임대 102세대 포함), 근린생활시설

  ○ 추진경위

     - 2009. 02. 12. :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(서울시고시 제2009-58호)

     - 2015. 10. 08. : 공덕18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고시(서울시고시 제2015-313호)

     - 2020. 12 ~ 2021. 12. : 사전다탕성조사 시행(주민의견 : 찬성 71.2%)

     - 2022. 03. ~ 05. :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및 계약(※ 신속통합기획 신청서 제출(주민 → 마포구)

     - 2022. 12. 22. : 개략 정비계획(안) 제출 및 신속통합기획 수립 요청(구 → 시)

     - 2023. 01. ~ 05. : 실무 TF회의 2회(3/3, 3/22) / 자문회의 2회(4/12. 5/3)

     - 2023. 07. 07. :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

     - 2023. 08. 22. ~ 09. 08. : 관련부서 협의

     - 2023. 08. 24. ~ 09. 25. : 주민공람·공고 (마포구 공고 제2023-1246호)

     - 2023. 09. 11. : 주민설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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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정비구역 및 면적

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 치
면 적(㎡)

비 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신규
공덕제7 주택정비형 

재개발구역
마포구 공덕동 

115-97번지 일대
- 증)29,972.0 29,972.0

 다. 정비계획(안)

  1) 토지이용계획

구분
면적(㎡)

구성비(%)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합계 - - 29,972.0 100.0 -

정비기반
시설 등

소 계 - 증)3,358.6 3,358.6 11.2 -
도 로 - 증)1,027.6 1,027.6 3.4 -

공공청사1 - 증)1,531.0 1,531.0 5.1 -
공공청사2 - 증)800.0 800.0 2.7

획지
소 계 - 증)26,613.4 26,613.4 88.8 -

획 지 - 증)26,613.4 26,613.4 88.8
공동주택 및 
부대복리시설

※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  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구분
면적(㎡)

구성비(%)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합계 29,972.0 - 29,972.0 100.0 -

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,155.1 증)32.9 29,188.0 97.4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
일원화 변경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16.9 감)32.9 784.0 2.6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   가) 도로(변경)

구 분
규  모 

기능
사용
형태

연장
(m)

기점 종점
주  요
경과지

최  초
결정일

비고
등급 류별 번호

폭원
(m)

기정 소로 3 314 6
국지 
도로

일반
도로

128
(112)

공덕동
108-82

공덕동
21-1

- - -

변경 소로 3 314 6
국지 
도로

일반
도로

118
(103)

공덕동
108-82

공덕동
112-7

- -

기정 중로 2 2
15~
19.5

국지 
도로

일반
도로

297
공덕동
79-18

공덕동
89-5

서고 
제2011-176호

-

기정 중로 3 313 12
집산 
도로

일반
도로

375
공덕동
116-12

공덕동
117-13

-
폭원
확장

변경 중로 2 (가) 15
집산 
도로

일반
도로

375
공덕동
116-12

공덕동
117-13

- -

폐지 소로 3 - -
국지 
도로

일반
도로

-
공덕동
117-35

공덕동
113-34

-

※ 도로번호는 임시 번호이며, (  )는 대상지 내 편입폭원 및 연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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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사유서

변경점
도로명

변경후
도로명

변경내용 결정사유

소로3-314 소로3-314
∙ 변경
  - 연장 : 128m → 118m

∙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외부 지역의 원활한 
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선형 변형

중로3-313 중로2-(가)
∙ 변경
  - 폭원 ：12m → 15m

∙ 대상지내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대상지 주변과 
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폭원 확대

소로3- - ∙ 폐지 ∙ 사업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폐지

  나) 공공청사 (복합청사)

구분
도면

표시번호
시설명

시설의
종류

위 치
면 적(㎡) 최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신설 1
공공
청사

복합청사
공덕동 

115-97번지 
일대

- 증)1,531 1,531 -

  ■ 변경사유서

도면
표시번호

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

1
공공
청사

∙ 신설
증) A=1,531㎡

∙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공공서비스 지원을 
위하여 공공청사 이전 배치

   
   다) 공공청사 (119안전센터)

구분
도면

표시번호
시설명

시설의 
종류

위 치
면 적(㎡) 최초

결정일
비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신설 2
공공
청사

119
안전센터

공덕동
29-6일대

- 증)800 800 -

  ■ 변경사유서

도면
표시번호

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

2 공공청사
∙ 신설

증) A=800㎡
∙ 기존 119안전센터 이용성과 활용성을 

고려하여 이전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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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건축물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

   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

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

위 치

정비개량계획(동)

비고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 계 존치 개수

철거후
신축

철거
이주

신규

공덕 제7 
주택정비형 
재개발사업

구역

29,972.0 획지1 26,613.4
공덕동 

115-97번지 
일대

237 - - 237 - -

   나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

구분

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

위 치
주된
용도

건폐율
(%)

용적률
(기준/허용
/상한)(%)

높이
(m)

비고
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신규

공덕 제7 
주택정비형 
재개발사업

구역

29,972.0 획지1 26,613.4
공덕동 

115-97번
지 일대

공동주택 및 
부대복리시설

60%
이하

250%
이하

80m,
25층 
이하

존치

주택의 규모 및
규모별 건설비율

 ∙ 총 건립 세대수 : 공동주택 688세대
   (재개발임대 96세대, 국민임대 6세대, 일반분양 586세대)

 
 ∙ 건립 규모 및 비율

 

구분(전용면적) 계 조합/분양 재개발임대 국민임대

합 계 688 586 96 6

공동

주택

36.90㎡형 100 51 41 -

46.90㎡형 75 47 28 -

59.95㎡형 199 169 27 3

74.95㎡형 131 128 - 3

84.97㎡형 183 183 - -

심의완화사항
 ∙ 법적상한용적률 적용
 ∙ 허용용적률 10% 완화(녹색건축물인증 등 인센티브 적용)

건축물의 건축선 등에
관한 계획

 ∙ 3m : 서측도로 및 남측도로변
 ∙ 6m : 공공보행통로

○ 기반시설 제공계획

구 분
시행
면적

획지
면적

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(㎡)
시설 제공

순부담
면적

비고
계 도로 복합청사

119
안전센터

공덕 제7 
주택정비형 
재개발사업

구역

신설 29,972.0 26,613.4 3,358.6 1,027.6 1,531.0 800.0 주)1,202.96
2,808.06
(9.37%)

-

주) 복합청사 연면적(3,700㎡) 환산부지면적 977.70㎡, 119안전센터 연면적(1,000㎡) 환산부지면적 225.26㎡의 합계임
※ 순부담 면적은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(면적1,753.5㎡) 제외 면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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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정비사업의 시행계획

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관리처분계획에
의한 방법

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
날부터 4년 이내

토지등소유자 453세대 증) 234세대 688세대 -

4. 상정사유

 가. 기존 건축물의 건축설비 노후화와 거주자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고, 주변

지역 토지이용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함

 나. 이에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공급 확대, 인프라 

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결정하고자 함

 다.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임.

5. 주민공람 실시

 가. 공람기간 : 2023. 08. 24. ~ 2023. 09. 25.

 나. 제출의견 : 붙임 참조

6. 관련부서 협의

 가. 일  시 : 2023. 08. 24. ~ 2023. 09. 08.

 나. 부  서 :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외 51개 부서

 다. 주요 협의의견

구분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

구.

아동청소년과

Ÿ 주민공동시설 중 ‘다함께돌봄센터’는 아동의 

안전을 위해 (반)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

설치를 권장(보건복지부 지침 p.11)하는 바, 

일조 및 채광, 통풍, 조망에 장애가 없는 1층 

또는 2층 배치 검토 요청

Ÿ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상층에 배치하였음

반영

시.

공공주택과

Ÿ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0조에 의거 공급

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전용 60㎡ 이하로 

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Ÿ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4조에 의거 

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전용 74㎡, 

84㎡형에 과도히 계획되어 있으므로 일부 

연면적을 활용하여 전용 39㎡, 46㎡, 59㎡

형에 분산 계획하고, 분양 및 공공주택이 

혼합되어 소셜믹스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Ÿ 재개발임대주택은 전용60㎡ 이하로 

조정하였음

Ÿ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산배치 되도록 전

용 59㎡, 74㎡형으로 규모조정 하였음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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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

서울시

도시계획

상임기획과

Ÿ 획지의 용도지역계획은 일부 일반상업지역 

유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, 용적률계획 

상 전체 제2종일반주거지역(26,613.4㎡)으

로 산정한 바, 이와 정합되도록 조정 필요

Ÿ 구역외 만리재로변에 연속적으로 결정된 

노선상업지역을 유지한 사항이며, 획지를 

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되도록 

조정하였음

반영

Ÿ 신설 계획한 도로(중로 2-(가), 소로 3-314) 및 

공공청사의 용도지역계획 상 일부 일반상업 

유지계획(816.9㎡)은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 

측면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 필요

Ÿ 구역외 만리재로변에 연속적으로 결정된 

노선상업지역을 유지한 사항으로 

노선상업지역 연속성을 고려 유지하였음 미반영

Ÿ 도로계획 관련 다음 사항 적정성 검토 필요

- 도시계획시설 도로(중로2-(가), 소로 3-314) 중  

구역 외 부분(공덕동 116-113, 108-82 등)은 

시설 결정 범위 전체가 구역계에 포함되도록 

조정 검토 필요

Ÿ 구역 내외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

(중로2-(가), 소로3-314) 결정사항을 유지하되, 

도로 조성시 일체감있게 조성되도록 하겠음

※ 기존도로를 포함한 구역 확장시 (29,972.0㎡ → 31,680.8㎡, 

   증1,708.8㎡) 구역면적 3만㎡ 초과로 경관심의대상 등 검토가

   필요한 사항임

미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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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주민설명회 개최

 가. 일   시 : 2023. 09. 11. 

 나. 장   소 : 마포구청 2층 대강당

 다. 내   용 : 정비계획 수립(안) 및 정비구역 지정

8. 사업대상지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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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공덕제7구역 건축계획(안)

  ○ 건축개요

구 분 계획 안

대지면적 26,613.4㎡
용 도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

건축면적(건폐율) 5,879.31㎡ (22.09%)

연 면 적(용적률)
98,668.77㎡(229.93%)

(지상 61,191.17㎡, 지하: 37,477.60㎡)
층 수 지하 3층 ~ 지상 25층
주 차 919대 (법정 659대)

세대수

합 계 688

공동주택
(일반분양)

소 계 586
60㎡이하 275

60㎡초과 ~ 60㎡이하 311

공
공
주
택

재개발
임대

소 계 96
60㎡이하 96
60㎡초과 -

소형
임대

소 계 6
60㎡이하 3
60㎡초과 3

  ○ 배 치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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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조 감 도

   ※ 조감도는 예시안으로서, 향후 절차 이행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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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공람제출의견 (추후 별도 통보 예정)


